
2016년 3월 근속승진 시행계획

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거 7급이하 직원 중 근속승진(자동승진) 

소요기간 경과자에 대하여 승진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 

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1. 관련근거

  〇 단체협약 제17조(근속승진 및 대우수당)

   ※ 근속승진 시행시기(분기 1일 → 월 1일) 및 소요년수 산정기준일 변경

  〇 근속승진 시기 및 기준일 변경(사장방침 제108호, ’14. 2.27)

  〇 인사규정 제26조(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)

  〇 인사규정 제28조(승진방법)

  〇 인사규정 제30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

  〇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1조(승진 및 승급시기)

2. 근속승진 절차 및 방법

  〇 근속승진 시행시기 및 소요년수 산정 기준일 (단체협약 제17조)

    - 승진시기 : 매월 1일

    - 기 준 일 : 승진시기 전월 말일

  〇 근속승진 절차

  

  〇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--- 전산시스템 자동추출 (본건 결재후 명부 추출)

   -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산정기준일 : ’16. 2. 29

   - 7급 → 6급 : 3년 9월 경과자(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1년6월의 2.5배 경과자)

   - 8(9)급 → 7(8)급 : 2년 경과자 (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1년의 2배경과자)



3. 직급별 근속승진 소요년수 경과자 현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, 2016. 2.23 현재)

구  분 계 사무 승무 차량 기술 시설 특수

7급
현 원 118 39 16 21 30 12 0

소요년수
경과자

16 9 1 2 3 1 -

8급
현 원 134 48 58 2 13 9 4

소요년수
경과자

0 - - - - - -

9급
현 원 224 82 62 23 37 17 3

소요년수
경과자

3 1 - - 2 - -

  ※ 인사규정 제30조 승진제한사유 해당자(징계처분, 휴직, 직위해제 등)는 승진 제외

4. 승진제한 기준 (인사규정 제30조)

  〇 징계처분,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자 (공상휴직은 관련없음)

  〇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   (단,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․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인 경우 각 3개월 가산)

      - 견 책 : 6개월 (견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)

      - 감 봉 : 1년

      - 정 직 : 1년 6개월

      - 강 등 : 2년 6개월

  ※ 징계처분에 의해 승진제한 중에 있는 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

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

5. 승진임용 예정일 : 2016년 3월 1일자

6. 행정 사항

  〇 관련부서(경영감사처, 지도조사처) 조회를 통한 적격여부 검증 후 승진임용

  〇 승진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승진실시 기준일(’16.3.1) 현재 인사규정 제30조에 

의한 승진제한 사유에 포함될 경우 승진임용 제외.  끝.


